
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

시설물 대여에 관한 규정 

 

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(이하 「당 센터」라 함)에서는 「당 센터」의 세미나실

을 대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 

 

(대여 대상단체) 

제1조 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문화• 학술 교

류를 담당하는 단체와 그 활동내용이 「당 센터」의 설립취지와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

단체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. 

 

(대여 대상이 되는 활동 및 대여 제한) 

제2조  대여 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. 

가. 한일 양국(제3국을 포함)의 문화 소개 및 교류활동 

나. 한일 양국(제3국을 포함)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술 교류활동 

다. 일본어 학습에 관한 활동 

라.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한 활동 

2)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대여가 제한된다.  

가. 상품 홍보• 판매 등 영리를 위한 사업 

나. 특정 주의• 주장 또는 정책의 선전 활동 

다. 「당 센터」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제 사업 

라. 사용 기간이 너무 길거나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단체 

마. 「당 센터」의 자체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

바. 참가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



 (대여일 및 시간) 

제3조  세미나실의 대여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하며, 휴일이라도 문화정보실 

개관일에는 대여가 가능하다. 

2) 세미나실의 대여시간은 원칙적으로 09:30에서 18:00까지로 한다. 

 

(대여료) 

제4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. 

 

(대여 신청 요령) 

제5조  대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「당 센터」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여를 희망하는 날

로부터 1개월 전까지 「당 센터」에 제출하여야 한다. 

2) 「당 센터」에서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대여일 2주일전까지 신청단체에 문서로 

통지한다.  

 

(사후 보고서 제출) 

제６조 해당 단체는 사업 종료 후 2주일 내에 사업 보고서를 「당 센터」에 제출하여

야 한다. 

 

 

 


